
전남대학교 자율전공학부(4년) 자기설계전공 운영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남대학교 자율전공학부(4년) 학생(이하 “학생”으로 한다)의 자기설계전공 이

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점 이수)
   ◯1  학생은 각 입학연도별 교육과정에 따라 학부에서 정해놓은 전공(필수･선택) 학점을 

취득해야 한다.
   ◯2  2013학년도 이전 입학자 가운데 자기설계전공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은 자기설계전공 

운영위원회가 인정한 교과목으로 최소 33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제3조(전공 명칭)
   자기설계전공의 전공 명칭은 융･복합의 성격을 띠어야 하며, 전남대학교 기존의 학과

(부), 전공, 프로그램명 등과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

제4조(이수 계획서) 
   ◯1  학생은 자기설계전공의 체계적･효율적 이수를 위해 학부에서 정해놓은 양식의 이수 

계획서를 작성하여 학부에 제출해야 한다.
   ◯2  이수 계획서는 4학기 이내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이를 초과할 

수 있으며, 전공 심사를 희망하는 학기 이전까지는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3  2013학년도 이전 입학자 가운데 자기설계전공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의 경우 이수 계

획서 제출 학기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4  제출한 이수 계획서의 변경을 희망하는 학생은, 반드시 지도교수의 지도를 거쳐 수

정된 이수 계획서를 학부에 제출해야 한다.
   ◯5  이수 계획서(수정 이수 계획서 포함)를 제출한 학기에는 전공 심사에 응할 수 없다.

제5조(전공 심사) 
   ◯1  학생은 자기설계전공의 이수 여부를 심사하는 소정의 전공 심사 과정을 통과해야 주

전공의 이수 자격을 갖출 수 있다.
   ◯2  전공 심사는 학생의 졸업 직전학기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전공 심사는 매 학기 1회(연 2회) 개최하며, 이를 위한 세부 일정은 학부에 별도로 

공고한다.
   ◯4  전공 심사를 위해 학생은 학부에서 정해놓은 양식의 ‘전공 보고서’를 세부 일정에 맞

춰 제출해야 하며, 학생의 지도교수와 최소 1회 이상의 면담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때 학생은 전공 보고서를 토대로 한 ‘전공 발표 영상’을 제작하여 전공 보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5  전공 보고서는 자기설계전공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며, 전공 심사에 대한 최종 합격 

여부는 학부 교수회의에서 결정한다.
   ◯6  전공 심사를 통해 전공 명칭(국문･영문)과 학위종이 확정되며, 이후 변경은 불가하다.

제6조(운영위원) 
   자율전공학부 자기설계전공 운영위원은 학부장이 추천한 자로 하며, 운영위원의 임기는 

책임지도교수진의 경우 재임 기간으로, 외부위원의 경우 2년으로 한다.

부 칙(2014. 05. 21.)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04. 01.)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01. 04.)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06. 01.)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